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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0
일반행정비             

△211,772166,782,193 166,993,965 [국비2,194,490]

1200
일반행정비             

△1,350,721159,720,803 161,071,524 [국비2,194,490]

1210
기획관리               3,448,90015,912,111 12,463,211 [국비1,493,000]

1214
법무관리               

△292,282653,626 945,908  

100
경상예산            7,718353,626 345,908  

120
경상적경비          7,718353,626 345,908  

201 4,265일반운영비 309,057 304,792  

4,265 01309,057 304,792 일반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

<일반수용비> (=235,993)

  ·법제업무추진 (=28,500)

    –관보등구독료 및 법령추록대금 (=8,400)

720      관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,000 * 2부 * 12월 =

7,560      현행법령집 추록                 35,000 * 18부 * 12회 =

120      법률연혁집 추록                         60,000 * 2회 =

    –법률교육교재 제작 (=5,100)

1,500      법제처 법률교육교재 제작               7,500 * 200부 =

3,600      자체 법률교육교재 제작                12,000 * 300부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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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,000    –자치법규 영문화 작업       75,000 * 80페이지 * 2.5배 =

  ·소송업무추진 (=195,204)

    –소송인지대 (=17,464)

1,840      제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0,000 * 8건 =

9,064      항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2,000 * 22건 =

6,560      상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20,000 * 8건 =

540    –송달료(제소,항소,상고)                 2,700 * 200건 =

5,600    –현장검증 및 감정료                     800,000 * 7건 =

105,600    –소송착수금                          1,320,000 * 80건 =

66,000    –승소사례금                          1,320,000 * 50건 =

12,289  ·부서운영기본수용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<공공요금 및 제세> (=8,924)

924  ·법률정보망 사용료                        77,000 * 12월 =

8,000  ·강제집행정지결정 공탁금                8,000,000 * 1건 =

<운영수당> (=48,160)

3,780  ·규제개혁위원 수당                   70,000 * 6회 * 9명 =

3,200  ·청문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320건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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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·소청심사위원 수당 (=2,320)

1,200    –안건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4명 * 30건 =

1,120    –참석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70,000 * 4명 * 4회 =

  ·행정심판위원 수당 (=22,720)

16,000    –안건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4명 * 400건 =

6,720    –참석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70,000 * 4명 * 24회 =

15,840  ·고문변호사 수당                   165,000 * 8명 * 12월 =

300  ·법률교육 강사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300,000 * 1명 =

<급량비> (=15,980)

2,000  ·법률교육참석자 급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7,980  ·기본업무수행급량비           5,000 * 19명 * 7일 * 12월 =

201 6,000
일반운영비

  ·법무행정정보화 추진급량비    5,000 * 10명 * 10일 *12월 =

202 6,076여비 29,269 23,193  

6,480 0123,269 16,789 국내여비                        

17,280직원 관내여비                   10,000 * 18명 * 8일 * 12월 =

2,396법제관련 업무수행                 49,900 * 3명 * 2일 * 8회 =

3,593소송수행여비                      49,900 * 3명 * 3일 * 8회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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△404 036,000 6,404 국외여비                        

법제업무담당자 해외연수(법제처 주관)

202 6,000
여비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,000,000 * 3명 * 1회 =

203 200업무추진비 7,600 7,400  

200 034,000 3,8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            

4,000법률 및 소송관련 업무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0 043,600 3,600 기타업무추진비                  

203 3,600
업무추진비

부서운영 업무추진비                         300,000 * 12월 =

303 △600포상금 6,200 6,800  

소송업무 추진사업 (=6,200)

2,000  ·승소공무원 포상금                  100,000 * 4명 * 5회 =

303 4,200
포상금

  ·송무활동비                         30,000 * 4명 * 35건 =

405 △500자산취득비 1,500 2,000  

△500 021,500 2,000 도서구입비                      

405 1,500
자산취득비

법률해석관련 도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15종 =

400
예비비등            

△300,000300,000 600,000  

420
기타                

△300,000300,000 600,000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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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5 △300,000배상금등 300,000 600,000  

300,000판결배상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,000,000 * 20건 =


